
보 도 자 료

애완견의 목 착용 로 인한 다툼에  비롯  폭행 사건

헌마 소 처분 취소[2017 882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소는 년 월 일 여 재판  인의 원일치 의견 로2019 6 28 8 ,  

력 행사를 인 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력을 행

사하 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하여 한 소 처분이 자의 인 

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

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 을 고하 다. 인용[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19. 6. 28.

헌법재판소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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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 하지 고 개  어놓  피해 에게 개 2017. 5. 22. “○ 

 하고 다니 죠 라고 말하 고  해 청 과 피해 가 언쟁  .” , 

게 었다 언쟁  피해 는  새끼가 라고 하  달  . “ ! ”

 청    라 숲  쓰러뜨린 후 청  어나  다시 2 3∼

쪽 주  청  쪽 뺨   다 피청  피해 에 하여  1 . 

상해  하여 식  청 함과 동시에 청  역시 피해  

 행사에 항하여 피해  살  고 들어 피해  폭행하  

하여 청 에 하여 처  하 다. 

에 청   처  신  행복  등  해하 다고 주○ 

하  그 취  하는  사건 헌 원심판  청 하 다. 

결정주문

○ 피청  지 검찰청 년  사건에  청2017. 6. 27. 2017 12266○○

에 하여 한 처  청  평등 과 행복  해한 것

므   취 한다. 

이유의 요

청   행사가 는지 여

청  게 신   폭행  당하  뿐 살  거나 ○ 

 행사한 사실  없다는 취지  진술하고 는 피해 는 청  , 

신  살   고 당  같  실랑  하 다고 진술하고 다 그런. 

 피해 가 청 에게 사과  주지  신도  몰고 갈 수

에 없다고 말한 녹취  재하는 등 피해  진술  신빙  심할 만한 

사  보 다.

한 피청   행사  거  시하고 는 상 역시  곳CCTV ○ 

에  해 포집 에 해 가 진 채 었고 질도 지   통해 

청  살  는 등  행사하 는지  행사하 다  청, 

과 피해 가  어느  어떻게 는지  상  통해 식별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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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하다. 

처럼 청   행사  할 거가 없 에도 피청  폭행 ○ 

가    사건 처  하 므  사건 처, 

에는 그 결 에 향  미  한 수사미진  못  다. 

결정의 의의

근 견  착 과 한 다  늘어나고 는  사건  러한 , ○ 

다  실  사사건   사건 다. 

 사건  견에게  착 시키지 니한 피해 가 청   폭행○ 

하 고 청  에 항하여  행사하 다고 할만한 거가 없, 

에도 청  폭행  하여 루어진 처  취 한 것

처  함에 어 비  사  체가 가볍다고 하 라도 피 사실, 

 함에 어 신  하여  하   거가 죄  하 에 

하다  단순  재량 심  판단   할 것  니라 죄, 

 원   사 거  원 에 라 피 사실  여  판단하거나 

가  사  통하여 사실  규 하는 것  헌 상 원 에 합하는 것

 다시 한 에 그 가 다.


